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법제처 2010. 10. 15. 11-0597］

질의요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

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

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제22조에 다른 공익사

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

상복구 의무 및 잘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

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 「토지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익사

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토지보

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